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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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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61호로 2025년 11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인 신길동 314-14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립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분 내용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314-14번지일대

면적  34,254.2㎡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96%) + 제2종일반주거지역(4%)

 → 제3종일반주거지역(84.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14.7%) + 제2종

일반주거지역(0.9%) 

세대수  937세대(조합원 287, 일반분양 415, 공공임대 등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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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경과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 신길16-2구역 일대의 노후·저층 주거지를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임.

- 아울러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에서 제3종으로 상향하여 사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공지 조성,

날 짜 경과 내용

'14.07.03.  신길16촉진구역 해제(서고 제2014-248호)

'24.06.27.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024년 3차 후보지 선정

'24.03.27.  신속통합기획 공모 후보지 추천(영등포구→서울시)

'25.02.05.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1차

'25.03.12.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2차

'25.04.09.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3차

'25.05.28.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4차

'23.06.16.  신속통합기획(안) 주민설명회

'23.07.18.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통보 (서울시 → 영등포구)

'25.06.25.~06.30.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의(보완의결)

'25.08.04.~08.07.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재심의(원안가결)

'25.09.04.~10.13.  관련부서(기관) 협의

'25.09.04.  주민설명회 개최

'25.09.04.~10.13.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구분 내용

주차대수  1,240대(법정 832)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38층(125m 이하)

용적률  건축계획 299.94%(법적상한 300.00%)

건폐율  24.27% 

기부채납시설  공공공지(3,000㎡), 도로, 공공임대주택



- 4 -

임대주택 공급, 도로 확폭 등 공공기여가 제공됨에 따라 주변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주차대수를 법정 기준(832대)보다 많은 1,240대로 확보함

으로써, 주차편의를 강화하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

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집행부서는 향후 정비계획 결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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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62호로 2025년 11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여의도동 51번지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제안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

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

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분 내용

위치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9 (여의도동 51번지)

면적  18,565.0㎡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100%) 

 →  제3종일반주거지역(10.7%) + 일반상업지역(89.3%)

세대수
 360세대 

 → 630세대(분양 535, 공공임대 95) + 오피스텔 13호 + 공공기숙사(1인실) 126실

주차대수  1,231대(주거 1,163대, 비주거 6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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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경과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 1974년 준공되어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노후화된 삼익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공공임대주택(95세대), 공공기숙사(126실), 노인복지시설

(6,000㎡) 등 다양한 기부채납시설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사회

편익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날 짜 경과 내용

‘76.08.21 여의도아파트지구 고시(건설부고시 제131호)

‘06.01.12 여의도아파트지구 변경결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06-21호)

‘17.06.26 재건축 안전진단 완료(D등급)

‘23.09.26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주민→구)

‘23.11.02 사업시행자(한국토지신탁) 지정고시(영등포구 고시 제2023-152호)

‘24.02.01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24-66호)

‘25.03.25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회의 개최(서울시)

‘25.09.25 정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 접수

‘25.10.02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1.10.)

‘25.10.14 신속통합기획 2차 자문회의 개최(서울시)

‘25.10.16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설명회

‘25.10.21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관련부서 협의(~ 11.05.)

구분 내용

건축규모  지하 7층, 지상 56층, 3개 동

용적률  기준 230% / 상한 533.01% 이하

건폐율  42.28% 

최고 높이  200m 이하(56층)

기부채납시설  공공임대주택 95세대, 노인복지시설, 공공기숙사 126실, 입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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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은하아파트와 연계한 입체공원 조성 및 은하·시범아파트와 연계된

공공보행통로 설치는 단지 간 단절을 해소하고 보행 네트워크를 개선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집행부서는 향후 정비계획 결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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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11. 21.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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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63호로 2025년 11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여의도동 52번지 은하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제안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

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

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분 내용

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52번지

면적  18,565.0㎡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100%) 

→   제3종일반주거지역(8.8%) + 일반상업지역(91.2%)

세대수  360세대 → 672세대(분양 571, 공공임대 101) + 공공기숙사(1인실) 135실

주차대수  1,319대(법정 915대)

건축규모  최고 49층, 3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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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경과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 1974년 준공되어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노후화된 은하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공공임대주택(101세대), 공공기숙사(135실), 산모건강증진

센터(4,000㎡) 등 다양한 기부채납시설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

사회 편익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날 짜 경과 내용

’76.08.21.  여의도아파트지구 고시(건설부고시 제131호)

’06.01.12.  여의도아파트지구 변경결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06-21호)

’22.11.25.  재건축 안전진단 완료(D등급)

’23.09.21.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주민→구)

’23.11.30.
 은하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하나자산신탁) 지정고시 (영등포구 고시 제

2023-166호)

’24.02.01.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24-66호)

’25.03.25.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회의 개최(서울시)

’25.09.25.  정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 접수

’25.10.02.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1.10.)

’25.10.14.  신속통합기획 2차 자문회의 개최(서울시)

’25.10.20.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설명회

’25.10.21.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관련부서 협의(~ 11.05.)

구분 내용

최고 높이  200m 이하

용적률  기준 230% / 상한 514.24% 이하

건폐율  60% 이하

기부채납시설
 공공임대주택 101세대, 공공기숙사 1인실 135실, 산모건강증진센터 42실, 

 입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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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삼익아파트와 연계한 입체공원 조성 및 삼익·시범아파트와 연계된

공공보행통로 설치는 단지 간 단절을 해소하고 보행 네트워크를 개선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집행부서는 향후 정비계획 결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11. 21.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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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64호로 2025년 11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여의도동 38-1번지 일대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제안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분 내용

위치  여의도동 38-1번지 일대

면적  10,167.0㎡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100%) → 일반상업지역(100%)

세대수
 168세대 

 → 414세대(조합원 168, 분양 98, 공공임대 등 148)

주차대수  696대(법정 606대)

건축규모  지하 4층, 지상 52층, 3개 동

용적률  기준 230% / 상한 594.3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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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경과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 1978년 준공되어 재건축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노후화된 광장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공공임대주택(148세대), 어린이 직업체험관 등 기부채납시설이

제공됨에 따라 주거안정 및 지역사회 편익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집행부서는 향후 정비계획 결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날 짜 경과 내용

’76.08.21.  여의도아파트지구 고시

’23.10.26.  재건축 안전진단 완료(E등급)

’24.08.06.  조합설립인가

’25.05.27.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회의 개최(서울시)

’25.08.22.  정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 접수

’25.09.18.  정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10.23.)

’25.09.26.  정비계획 결정(변경) 주민설명회

’25.10.20.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관련부서 협의(~10.31.)

구분 내용

건폐율  60% 이하

최고 높이  194.95m

기부채납시설  공공임대주택 148세대, 어린이 직업체험관(3,000㎡ 내외)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문래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검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11. 21.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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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65호로 2025년 11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1번지 “문래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해 주민 제안된 정비

계획(변경)(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분 내용

위치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1번지

면적  17,794.6㎡
용도지역 변경  준공업지역(변동없음)

세대수
 270세대 

 → 659세대(분양 487, 임대 172)
주차대수  861대(법정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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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경과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 1983년 준공되어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노후화된 문래

국화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용적률을 250%에서 399.99%로 상향하고 최고 42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총 659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사업성 및 주거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됨.

- 한편, 용적률 상향 전에는 500세대 이하 단지로서 민간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을 전제로 기부채납시설을 국립어린이집으

날 짜 경과 내용

’17.11.13.  재건축진단 완료

’20.12.03.  정비구역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18호)

’22.01.19.  추진위원회 설립

’24.11.28.  사업시행자 지정(하나자산신탁)

’25.06.26.  정비계획(변경) 제안 (주민)

’25.07.14.~25.08.08.  관련부서(기관) 협의

’25.10.16.  정비계획(안) 조치계획 제출(사업시행자 → 구)

’25.10.16.~25.10.23.  조치계획서 제출에 따른 재협의

’25.11.06.  정비계획(안) 주민공람(~12.08.)

’25.11.17.  주민설명회 개최

구분 내용

건축규모  최고 42층(140m 이하), 6개 동

용적률  399.72% (법정 400.00% 이하)

건폐율  22.58% (법정 60% 이하)

기부채납시설  공공임대주택 20세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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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획하였으나, 용적률 상향으로 단지가 500세대 이상 규모로 변

경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어,

기부채납시설을 공공임대주택(20세대)으로 대체한 것임.

- 또한, 국민주택임대 152세대가 추가로 공급됨으로써, 지역 내 주거

안정 및 공공주거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집행부서는 향후 정비계획 결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